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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04 한·호주 식물검역전문가회의에서 양측이 한국산 단감을 호주

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요건에 전격 합의하고, 이에 따라 호주 측이 한

국산 단감에 대하여 수입검역요건을 지난 6월 8일 고시하여 한국산 단

감이 올해부터 호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산 단감은 2 0 0 3년 미국과 단감에 대한 검역요건이 타결되어 4 4

톤을 처녀 수출한 바 있으나, 현재는 동남아 국가(말레이시아, 태국, 대

만 등)에 집중 수출되고 있어 수출시장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

니다(‘0 3년 7 4 3톤 수출) .

이에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한국산 단감의 호주시장 진출 전략 모

색 및 수출진흥 프로그램 수립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호주의 단감시

장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한국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관련

정부 부처와 해당분야 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이며, 앞으로도 우리 공사에서는 보다 알차고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위

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0 0 4년 1 1월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이사 정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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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규모 및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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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단감시장현황

단감은 중국, 한국,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가 원산지로서 호주에 처

음 소개된 것은 1 8 5 0년대 중국인 광부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세계적인 소비량으로는 단감이 딸기에 이어 1 4번째로 소비가 많이

되는 과일이지만 호주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고 또 소비도

작은 과일 종류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식으로 호주에서 단감이 재배된 것은 1 9 7 0년대에 호주의

Q ue en sla n d주에 정착한 전직 파푸아 뉴기니아 D ep a r t ment of

P r i mary Indu s t r ies 공무원이었던 Mr. Pet er We s t - New ma n에 의

해 최초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당시에 Pet er는 호주에 단감 재배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으며 향후 성장 잠재성을 노리고 재

배를 시작하였는데, 동시에 그만큼 호주의 단감 수요 시장이 작은 것을

파악하고 계절이 반대이며 수요가 많은 아시아 지역을 타겟으로 한 수

출용으로 단감 재배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재배업자들이 수출을 목적으로 단감을

재배하고 있고 실제로 대다수의 호주 단감이 싱가폴 등의 아시아 지역

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호주의 단감 소비시장 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고 아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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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수치를 통해 호주 시

장 규모를 파악해 볼 방법 밖에 없다. 즉 현지 단감 재배에 종사하고 있

는 업체(재배업자) 수는 전국에 걸쳐 약 3 0 0여 개 정도 되며 단감 나무

의 수는 3 0 - 4 0만 그루 정도 되는 것으로 시장 규모를 파악해 볼 수 있

겠다.

1 9 9 1년도 조사가 이루어졌을 당시에 단감 나무 숫자가 1 1만 그루 정

도 되었고 또 6 - 7년 후에 나무 숫자가 1 0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장미

빛 전망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1 5년이 지난 지금 그 증가량은 3 - 4배

수준에 그치고 있어 예상보다 그 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호주의 단감 재배 성장이 별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 공

급이 수요를 이미 초과하고 있고 또 수요도 예상보다 별로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 호주 방송사인 A BC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호주의 단감 주요 소비층이 모두 아시아계 이민자인 것으

로 파악되었고, 대부분의 호주인들은 단감을 먹어본 일도 없으며 심지

어는 단감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천만 명 수준인 호주 전체 인구 중에서 아시아계가 차

지하는 비중이 6 %인 점을 감안하면, 호주의 단감 소비시장 규모는 대

략 1 2 0만 명의 잠재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하

지만 6 %라는 아시아계 인구는 단감을 잘 모르는 인도 등의 서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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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재의 단감 소비 인구 규모는

더욱 작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지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과잉 공급의 우려가 있어

현지 생산업자들은 현지 시장 판매보다는 수출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

다( Ru ral Indu s t r ies Research & Develop ment Cor p orat ion ,

ht tp : / / w w w . r i rdc . gov . au). 수출물량의 대부분은 싱가폴로 수출되고

있는데 그 외에는 말레이지아, 홍콩, 태국 등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으

며, 이들 지역 수출에 대한 호주와의 경쟁 대상국은 뉴질랜드라고 알려

져 있다.

한편 뉴질랜드는 호주와 경쟁적인 입장에 있으면서도 호주가 현재

단감을 수입하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한데, 호주의 단감 수확이 끝나는

5월 이후부터의 국내 수요는 전량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해서 충당시키

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호주의 과실 수확기는 2월 후반에 준아열대 지

역인 따뜻한 Q ue en sla n d주에서 시작되어 6월말에 약간 추운 지역인

S outh Au s t ra l ia에서 끝나기 때문에 6월과 7월에는 뉴질랜드산 단감

이 많이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 조사를 위해 실제 과일 전문 판매점과 대형 할인 매장 3곳을 방

문 조사해 본 결과, 9월 현재 단감은 철이 지나 판매가 되지 않고 있었

으며 7월말까지 뉴질랜드산 단감만 판매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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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수요확대전략

수요가 모자라는 단감 재배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 기관 중의 하나

인 RI R DC에서 기금을 마련하여 업체들을 지원해 주었지만, 이 기금은

1 9 9 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모두 소진되어 더 이상의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호주 단감 업계에서는 업체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

야 한다는 생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자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업체들의 공존을 위한 관련 협회가

생겨났는데 그 중 하나가 A P E C으로 알려진 Au s t ra l ian Per s i m mon

E x p ort Comp a ny Pty Lt d .이며 또 다른 하나는 Per s i m mon

I n dustry Associat ion이다.

A P E C은 재배업자들의 살 길이 해외 시장 밖에 없다는 취지 아래, 현

지 재배업체 들의 호주 수출을 위해 설립된 조직인데 이 업체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 3항의“경쟁 동향”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하지만 Per s i m mon Industry Associat ion은 호주 현지 수요 증가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협회는 조직된지 5년 밖에 되지 않은 젊은

협회로서, 회장인 Mr. Steve Jef fer s에 따르면 단감의 맛이 아주 좋기



때문에 한 번 맛을 본 사람은 단감을 반드시 좋아하게 되어 있으며 단

감을 Fr u it of God(신의 과일)으로 부르는 데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고 하며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호주의 수요가 작은 이유는 단감

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일 뿐이며, 만일 단감이 호주에 제대로

알려만 진다면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 2 0 0 7년까지 현재의 단감

수요를 20% 정도 늘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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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입 통계





아래 수출입 통계는 단감을 포함한 여러 신선 과일의 HS Code인

0 8 1 0 9 0에 대한 호주 수출입 통계이기 때문에 약간은 광범위한 통계

이다.

1) 수출통계

표 1 호주 수출 통계 (HS 081090)

출처 : World Trade Atlas

2. 수출입통계 ｜ 1 1

Australia - Exports 
081090 OTHER FRESH FRUIT 

백만U S D

순
위

국가명
수입액 % 비중 % 증감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1 2 0 0 2 2 0 0 3 0 3 / 0 2

0 전 체 4 . 2 5 4 . 8 6 4 . 5 1 1 0 0 1 0 0 1 0 0 - 7 . 1 9

1 일 본 0 . 9 1 1 . 5 8 1 . 6 0 2 1 . 3 1 3 2 . 4 1 3 5 . 4 5 1 . 4 9

2 쿠웨이트 0 . 3 3 0 . 3 9 0 . 6 6 7 . 8 7 . 9 7 1 4 . 7 7 1 . 1 3

3 홍 콩 0 . 8 5 0 . 77 0 . 64 2 0 1 5 . 8 8 1 4 . 2 2 - 1 6 . 8 6

4 싱가폴 0 . 3 6 0 . 6 0 0.36 8 . 4 2 1 2 . 2 5 8 . 0 2 - 3 9 . 2 3

5 폴리네시아 0 . 1 0 0 . 1 5 0 . 3 6 2 . 4 2 3 8 1 4 7 . 3 6

6 말레이지아 0 . 2 3 0 . 4 5 0 . 24 5 . 3 8 9 . 2 7 5 . 2 9 - 4 7 . 0 9 7

7 동티모르 0 . 0 0 0 . 0 0 0 . 1 9 0 0 4 . 1 1 0

8 레바논 0 . 1 1 0 . 0 8 0 . 0 6 2 . 6 1 1 . 5 7 1 . 3 8 - 1 8 . 4 3

9 뉴질랜드 0 . 0 0 0 . 0 0 0 . 0 6 0 0 1 . 34 0

1 0 방글라데시 0 . 0 0 0 . 0 1 0 . 0 6 0 0 . 2 1 . 3 1 5 1 9 .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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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3년도 전체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7.19% 감소한 미화 4 5 1만 불

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2 0 0 2년 말부터 이어진 호주화의 강세 때문인 것

으로 파악되며, 전반적으로 수출액은 꾸준히 미화 4백만 불 이상을 기

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별로는 일본으로의 수출이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되고 있는데,

2 0 0 3년도에는 전체 수출액의 3 5 . 4 5 %에 해당하는 미화 1 6 0만 불을 기

록하였으며 그 뒤를 쿠웨이트(14.7%), 홍콩(14.22%), 싱가폴

(8.02%), 폴리네시아(8%) 등이 잇고 있다.

증가 규모로는 폴리네시아로의 수출이 전년에 비해 1 4 7 %의 증가율

을 보였고, 쿠웨이트( 7 1 . 1 3 % )로의 수출 역시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하

였다.

그 외에 한국으로의 수출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은 조금 시간이 지난 자료이기는 하지만 1 9 8 7년부터 1 9 9 5년까

지의 호주 단감생산량과 수출량을 조사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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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ustralian Persimmon Production and Exports 1987-88

to 1994-95

출처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anberra

Ye a r
Total 

P rod u c t i o n
( t )

Total 
Ex po r t s

( t )

% 
o f Prod u c t i o n

Ex po r t e d

1 9 8 7 ~ 8 8 2 3 3 . 0 2 2 . 3 9 . 6

1 9 8 8 ~ 8 9 244 . 5 2 1 . 0 8 . 6

1 9 8 9 ~ 9 0 2 3 1 . 9 3 1 . 3 1 3 . 5

1 9 9 0 ~ 9 1 3 2 8 . 6 3 3 . 7 1 0 . 3

1 9 9 1 ~ 9 2 4 7 9 . 6 1 34 . 0 2 7 . 9

1 9 9 2 ~ 9 3 5 0 9 . 7 1 9 7 . 4 3 8 . 7

1 9 9 3 ~ 9 4 4 9 6 . 0 2 1 8 . 3 44 . 0

1 9 9 4 ~ 9 5 64 0 . 0 4 7 2 . 4 7 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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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간 동안 호주 단감 생산량은 3배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수

출 물량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약 2 0배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

였다.

이에 따라 호주 생산량 중에서 수출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

가하여 1 9 8 7 - 8 8년도에 9 . 5 %를 차지하던 수출 비중이 1 9 9 4 - 9 5년도

에는 7 3 . 8 %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이를 비중이 아닌 생산량과 수출량으로 따져 보면, 그만큼 호

주 국내 수요가 정체되거나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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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통계

표 3  호주 수입통계 (HS 081090)

출처 : World Trade Atlas

Australia - Imports
081090 OTHER FRESH FRUIT

백만U S D

순
위

국가명
수입액 % 비중 % 증감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1 2 0 0 2 2 0 0 3 0 3 / 0 2

0 전 체 0 . 7 5 5 1 . 0 64 1 . 8 1 2 1 0 0 1 0 0 1 0 0 7 0 . 34

1 뉴질랜드 0 . 4 5 4 0 . 6 84 1 . 3 0 0 6 0 . 1 6 64 . 2 6 7 1 . 7 6 9 0 . 24

2 미 국 0 . 0 6 3 0 . 0 6 1 0 . 3 1 9 8 . 3 9 5 . 74 1 7 . 6 4 2 2 . 0 4

3 중 국 0 . 1 7 1 0 . 1 1 3 0 . 1 8 1 2 2 . 6 8 1 0 . 6 1 0 6 0 . 6 5

4 태 국 0 . 0 0 9 0 . 0 0 1 0 . 0 0 6 1 . 24 0 . 0 6 0 . 3 6 9 5 9 . 8 7

5 통 가 0 . 0 0 0 0 . 0 0 0 0 . 0 0 5 0 0 0 . 2 6 0

6 필리핀 0 . 0 0 0 0 . 0 0 0 0 . 0 0 0 0 0 0 . 0 2 0

7 말레이시아 0 . 0 0 1 0 . 0 0 1 0 . 0 0 0 0 . 1 0 . 1 3 0 - 1 0 0

8 네덜란드 0 . 0 0 0 0 . 0 0 0 0 . 0 0 0 0 0 0 0

9 파키스탄 0 . 0 0 0 0 . 0 0 0 0 . 0 0 0 0 0 0 0

1 0 이란 0 . 0 0 1 0 . 0 0 0 0 . 0 0 0 0 . 1 2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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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3년도 전체 수입액은 미화 1 8 0만 불 규모로 전년에 비해 7 0 %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꾸준히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수입은 뉴질랜드와 미국,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이 세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이 전체 수입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

히 뉴질랜드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7 0 %를 넘고 있다. 즉 이 3개국 이

외의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증가 규모로는 태국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뉴

질랜드로부터의 수입이 전년에 비해 90% 이상 증가함으로써 전체 수

입액의 증가세를 이끌었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그동안 없었다.

3) 수입관세

HS Code 081090이하 제품의 호주 수입관세는 없다.



3. 경쟁 동향





현재 호주 단감시장은 호주 단감과 뉴질랜드 단감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 제품의 맛에 대한 평가가 아주 우수하다.

가장 인기가 있는 브랜드는 호주의 Au s t ra l ian Per s i m mon

E x p ort Comp a ny가 판매하는‘G olden Star’와‘S we et Gold’, 그

리고 뉴질랜드 Fre sh Newz e a la n d사의‘F i r s t’가 호주 시장을 장악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에 호주의 과일 시장에 대한 간단한 조사를 위해 여

러 도소매상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했을 당시, First 브랜드의 단감

외에 다른 브랜드 제품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3. 경쟁동향 ｜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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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Australian Persimmon Export Company)

1 9 9 4년에 설립되어 현재 약 3 0여 개 단감 재배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양질의 제품 생산 및 수출을 책임지고 있다.

주로 취급하고 있는 품종은“F u y u”라는 것으로“S w eet Gold”,

“Golden Star”의 2가지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호주가

수출하는 물량의 3분의 2를 이 업체가 커버하고 있으며 특히 싱가폴

이 수입하고 있는 호주 단감의 7 5 %는 이 업체를 통해 수입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 협회는 매년 싱가폴로 여러 호주 단감 재배업자들을 보내서 싱

가폴의 도매 시장에서 직접 현지 업자들과 오전에는 같이 일을 하고

오후에는 호주 제품 홍보에 참여하게 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새로운 수출 확대 전략으로 가장 큰 소비 시장이 형성된 것으

로 알려진 일본으로의 수출을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협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업체의 웹사이트( h tt p : / / w w w . s w ee t

g o l d . co m . a u )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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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호주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Fuy u를 비롯하여 Izu, Ji ro ,

Suruga 등 일본 품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Fuyu 종이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인기가 많

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호주의 단감 생산은 따뜻한 Q ue en sla n d주에서 2월말에 Izu 종의

재배가 시작되며, 6월 초에 약간 서늘한 지역인 A dela ide나 남부

We s t ern Au s t ra l ia주에서 Fuy u나 S u r u g a종의 재배를 끝으로 마감

된다. 특히 호주 생산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Fuy u종의 수확은 4 - 5

월에 절정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입 품종은 호주 단감 시즌이 끝나는 5 - 7월 사이에 뉴질랜드 단감

이 호주 시장을 장악하는데, 그 수입량은 연간 5만 T ray를 넘지 않는

다고 한다. 또 1 0월과 1월 사이에는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일본과 캘리

포니아로부터 Non - a s t r i n g ent 단감이 소량 수입되어 판매되기도 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입되는 일본 단감은 1 5 k g들이 종이 상자 ( C a r t o on )로 수입되어

판매되며, 캘리포니아산 단감은 T ray로 판매되고 있다.

이들 품종의 자세한 생산량 및 비교는 본 보고서 5항의‘현지 생산동

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4. 가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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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현지의 과일 소매상 및 대형 할인매장 등을 방문한 결과, 단감

시즌이 끝나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없었다. 따라서 가격 조사는 매

장 직원들과의 간단한 인터뷰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1) 수입가격

BGP Int er nat iona l의 수입담당자인 D ia n ne에 따르면 현재 뉴질랜

드로부터 1상자 당 A$15 정도에 구매하고 있다. 크기에 따라 개수가

달라지지만 보통 1 상자에 1 2 - 1 5개가 들어 있다고 한다. (1 A$ = 0.70

U$, 2004년 9월말 현재)

2) 소매가격

일반인들이 구매하는 소매가를 현지 할인매장인 C ole s와

Wo olworth, 그리고 과일/채소 전문 체인점인 Gre en Gro c er를 방문

하여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현지에서 최근까지 판매되었던 단감은

모두 Fre sh Newz ela n d사의 A g ent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해서 판매

하는 F i r s t라는 상표의 단감뿐으로 품종은 Fuy u이다.



- Gre en Gro c er : A$7.99/kg

- Coles : A$1.98 / 1개(약 230g) 

- Wo olworth : A$1.98 / 1개(약 2 3 0 g )

무게가 3.5-4.0kg 정도 되는 T ray 1개당 가격은 그 품질과 수출 시

장 상황에 따라 최저 A $ 5불에서 최고 A $ 2 5불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조사된 최근 몇 년 간의 평균 가격은 T ray당 약

A $ 9불에서 A $ 1 1불 사이이며 대략 T ray 하나에 들어가는 단감의 갯수

는 1 8 - 2 0개 정도 된다고 한다.

A $ 1 8불 이상되는 가격에 팔리는 제품은 극히 드물며, A$6불 이하의

가격에 거래되는 제품은 아주 저급 단감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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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지 생산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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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0년 현재 약 281 곳의 재배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는 1 9 9 0년의 1 4 2개 재배지에 비해 2배로 증가한 규모이다. 또 재배 그

루 수 역시 1 9 9 1년도의 107,574 그루에서 2 0 0 0년도에 300,000 그루

로 크게 늘어나 호주의 단감 재배 산업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출처 : Rural Industries Research & Development Corporation

그림 2  호주의 단감 재배지역

Current production area
Protential produc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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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그림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단감이 재배되고 있

는 지역이며 초록색 부분은 앞으로 재배가 가능한 지역인데, 주로 호주

동부의 Q ue en sla n d주와 NS W주, 남부의 Vict or ia주와 S out h

Au s t ra l ia주, 그리고 서부의 We s t ern Au s t ra l ia주 일부에서 재배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산 규모로 보면 1 9 9 8년도에 시드니 마켓과 브리스베인 마켓에서

각각 5 4 0톤과 3 6 8톤이 생산/유통되었으며, 2000년도에는 전국적으

로 약 2 , 1 0 0톤이 생산되었는데 대부분 non - a s t r i n g ent per s i m mon

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호주 통계청의( Au s t ra l ian Bu re au of Stat i s t ics) 2000년도 설문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호주의 단감재배 농가 수입의 2 8 %를 단감

이 올리고 있을 정도로 수익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다음은 호주의 단감 재배 지역에 관한 조사 자료이다.



표 4  Planting densities and tree age by states of Australia 주

출처 : The Australian Persimmon Export Company

1 0년 전에 비해 재배 과실 나무의 평균 나이가 높아졌으며 h a당 재

배 나무 수도 We s t ern Au s t ra l ia주를 제외하고 크게 증가하고 있다.

평균 농장의 크기도 1 9 9 0년도에 기형적으로 큰 규모였던 NS W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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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Q u e e n s l a n d N S W V i c t o r i a
S o u t h

Au s t ra l i a
We s t e r n
Au s t ra l i a

1 9 9 0년

평균
나무나이

3 . 1 3 . 5 3 . 6 1 . 8 3 . 0

그루 / ha 6 7 0 5 0 0 5 0 0 5 2 1 1 3 8 9

평균
농장크기

1 . 4 44 1 . 8 1 . 3 2

2 0 0 0년

평균
나무나이

5 . 7 3 . 6 6 . 8 7 . 7 7 . 2

그루 / ha 7 1 6 9 1 5 6 5 9 7 3 7 9 64

평균
농장크기

2 . 0 2 . 2 2 . 4 2 . 0 1 . 4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였는데, NS W주는 크게 줄기는 하였지만 다른 주

의 평균치에 근접하고 있다.

그림 3  호주에서 재배되는 단감의 종류

출처 : A Survey of Cultivars and Management Practices in

Australian Persimmon Orchards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rsimmon, Queensland 2000)

상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호주 재배 단감의 8 0 %를 Fuy u가 차지

하고 있고 약 1 3 %는 Iz u종이었다. 실제 업체 접촉 결과, 호주에서 재

배되는 종류뿐만이 아니라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종류도 Fuy u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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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급 및 유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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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수입 단감과 호주 단감의 2가지 제품이 있고 각각의 유

통경로는 다음과 같다.

1) 수입단감

뉴질랜드로부터만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이 종류는 현지

A g ent업체가 직수입하여 S yd ney Paddy’s Ma rket같은 대형 청과시

장(도매상)이나 C oles, Wo olworth 등의 할인매장 등으로 판매되고 있

다. 또 소형 식품점(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과일은 모두 청과시장에서

구매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웬만한호주의과일도매상이나수입상들은시드니F lem i n g t on

에 있는 S yd ney Paddy’s Ma rket에 거의 모두 입주해 있었다.

2) 호주단감

호주에서 생산되는 단감 역시 수출물량과 대형 할인매장에 판매되는

물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과시장을 거쳐 현지 소매상에게 판매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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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반인들도 청과시장에 가서 직접 과일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도매가 보다는 다소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수입된 단감이든 호주에서 생산된 단감이든 기본적으로 대형 도매

시장인 Paddy’s Ma rket을 거쳐서 현지의 소매상에 유통되고 있었다.

Paddy’s Ma rket은 한국의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각지에서 재배된 과일과 야채 등이 여기에 모여 각

소매상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도 직접 와

서 일반 소매 가격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도 있다.

이 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인 ht tp : / / w w w . p addys ma r

ket s . c om . au를 참고하기 바란다.

3) 새로운최근경향

호주 단감 연구 전문가인 R ay Collins 교수 ( S en ior Lectu rer in

A g r ibu s i ness, The Un iver s ity of Que en sland Gat t on )의 조사 결

과에 따르면, 최근 들어 중간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배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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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과는 달리 재배 업자가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는 시스템

이 아니라 소비자가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과일을 구매하는 패턴이 주

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시드니, 멜버른, 브리스베인 등 주요 도시 부

근의 농장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소비자 직접 구매 추세

는 아시아계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7. 수출입 장벽 및 규제





7. 수출입장벽및규제 ｜ 4 1

호주 검역기관인 AQIS (Au s t ra l ian Qua ra nt i ne and Insp e ct ion

S er v ic e )의 I mp orted Food Safety, Cargo Logistic s의 정보 담당

인 Ms. Anna Wie c z orek을 접촉한 바, 현재는 단감에 대한 특별한 규

제가 없이 아래와 같은 일반 검역 조건만 통과하면 수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기존의 규제가 많이 풀렸다고 하더라도 호주의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에 대한 검역 절차가 기본적으로 까다롭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아래 사항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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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Requirements for All Fruits And Vegetables 

(모든 과실 및 채소 수입 요건)

T he fol lowing con d it ions of entry are com mon to all

c om merc ial imp or t at ions of fre sh fr u its and ve g et ables: 

i) A Per m it app roved by the States is re qu i re d ;

ii) A Phy t o s a n itary Cer t i f ic ate must ac c omp a ny each

c on s i g n ment ;

i ii) A Qua ra nt i ne Entry form shou ld be lodged for pro duc e

from sea and air frei g ht by an imp or t er or their ag ent for

cle a ra nce of the con s i g n ment by AQ I S ;

iv) S h ip ments must be free of soil and ot her debris and

p acked in clean new packag e s ;

v) All con s i g n ments (ot her than those pre - cle a red in the

c ou ntry of origin under an arra n g ement app roved by

AQIS), are subj e ct to insp e ct ion on arrival and any

t re at ment necessary before rele a s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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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 I n sp e ct ion must occur at the first port of call. No la n d -

br idging of con s i g n ments will be per m itted unless the

goods have cle a red qua ra nt i ne ;

v ii) All con s i g n ments tre ated prior to ex p ort must have a

c om merc ial tre at ment cer t i f ic ate or a va l id en dor s ement on

t he Phy t o s a n itary Cer t i f ic ate or as ot herwise stated in the

sp e c i f ic con d it ions; 

v i i i) O p en (do or ajar) dry boxes that are used to sh ip pro duc e

t h at re qu i res airing during tra n sp ort are ac c ept able

p rov ided the cont a i ners are secu red by replacing or clo s i n g

t he do ors prior to movement from the wharf to the site of

i n sp e ct ion. Alt er nat ive secu r ity can be prov ided by

s e cu rely me shing, sc re ening, covering with a he avy pla s t ic

she et or tarping over the op en c ont a i ner s ;

i x) T i mb er packaging, pallets or du n nage in FCL cont a i ner s

will be subj e ct to insp e ct ion and tre at ment on arriva l ,

u n less cer t i f ied as having been tre ated by an app rove d

met ho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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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을 추려 보면, 수입하는 주정부의 승인

을 먼저 받아야 하고 수입제품에 원산지의 흙 등이 묻어 있으면 통관이

무척 어려워진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또 사전에 검역을 받은 경우

라면 그 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운송에 사용된 목재 포장이나 파렛 등

도 검역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래는 한국산 신고배가 수입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들인데, 단감

의 경우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조사하였다.

C on d it ion C9123 

E ach con s i g n ment must be ac c omp a n ied by a

P hy t o s a n itary cer t i f ic ate en dorsed: 

- “P ro duced and insp e cted under the Korean pear

a r ra n g ement bet we en NPQS and AQ I S”.

- E ach Phy t o s a n itary cer t i f ic ate must also include the

fol lowing infor mat ion :

i) the lot nu mb er/s included in the sh ip ment

ii) the nu mb er of cartons from each lot insp e cted by NPQS



i ii) the sh ipping cont a i ner nu mb er / s

iv) the sh ipping cont a i ner seal nu mb er/s issued by NPQS

- E ach carton of Korean pears must be ma rked with the

fol lowing infor mat ion :

i) “For Au s t ra l ia”

ii) Orch a rd re g i s t rat ion nu mb er (issued by NPQS)

i ii) Packing house re g i s t rat ion nu mb er (issued by NPQS)

iv) Date of pack i n g

T re at ment  T9903 

I n s e cts and cont a m i na nts must be tre ated, removed or

de s t royed using an AQIS app roved met hod. 

신고배의 경우는 수입이 결정되면 AQ I S로부터 파견되는 I n sp e ct or

가 (혹은 한국의 대리인) 직접 계약을 맺은 한국의 농장을 방문하여, 검

역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농약이 살포되지 못하도록 나무에 있는 과

실을 일일이 종이나 비닐로 미리 싸 놓는다고 하는데 단감의 경우도 이

와 유사한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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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감및 과일수입상

(1) BGP Int er nat ional Pty Lt d .

- 주소 : 3/217 Fer rars Stre et, South Melb ou r ne, Vict or ia

3 2 0 5

- 전화 : 61-3-9686 3300

- 팩스 : 61-3-9686 3366

- 이메일 : Dia n ne @ bg p . c om . au

- 웹 : ht tp : / / w w w . bg p . c om . au

- 통화자 : Ms. Dia n ne Calistro / Imp orting Ma nag er

(2) Ant ico Int er nat ional Pty Lt d .

- 주소 : Wa rehouse G, Flem i n g t on Ma rkets, Flem i n g t on ,

NSW 2140

- 전화 : 61-2-9764 3833

- 팩스 : 61-2-9746 0482

- 이메일 : ht tp : / / w w w . a nt ic o . c om . au

- 웹 : ht tp : / / w w w . a nt ic o . c om . au

- 통화자 : Mr. Chris Ant ico / Ma naging Dire ct or



5 0｜ 한국산단감호주시장진출여건

(3) Nyb or Holdings Pty Lt d .

- 주소 : L evel 3, 88 George Stre et, The Rocks, Syd ney, New

S outh Wa les 2000

- 전화 : 61-2-9247 4433

- 팩스 : 61-2-9247 5544

- 이메일 : gre g @ nyb or . c om . au, dav id @ nyb or . c om . au

- 웹 : ht tp : / / w w w . nyb or . c om . au

- 통화자 : Mr. Greg Heydon / Com merc ial Ma nag er

(4) Ma x well Food Pro ducts Pty Lt d .

- 주소 : PO Box 565, Syd ney Ma rkets, Flem i n g t on, New

S outh Wa les 2129

- 전화 : 61-2-9325 6793

- 팩스 : 61-2-9325 6143

- 이메일 : Paul Wa l sh / Sales Ma nag er

- 웹 : ht tp : / / w w w . ma x wel l fo o d s . c om

- 담당자 : Mr. Paul Wa l sh / Sales Ma nag er



(5) Int eraust Foods Pty Lt d .

- 주소 : Un it 1, 21 Stud Road, Bayswat er, Vict or ia 3153

- 전화 : 61-3-9720 4466

- 팩스 : 61-3-9720 6640

- 이메일 : ma rk @ i nt erau s t fo o d s . c om . au

- 웹 : ht tp : / / w w w . i nt erau s t fo o d s . c om . au

- 통화자 : Mr. Ma rk Fab ian / Dire ct or (Imp or t i n g )

(6) Con dor Fre sh Pty Lt d .

- 주소 : L evel 15, Suite 16, 327 Pitt Stre et, Syd ney, NS W

2 0 0 0

- 전화 : 61-2-9267 9100

- 팩스 : 61-2-9267 8177

- 이메일 : info @ c on dor fre sh . c om . au

- 웹 : ht tp : / / w w w . c on dor fre sh . c om . au

- 담당자 : Mr. Trent Paola / Ma naging Dire ct or

8. 기타 ｜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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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yd ney Lotte Gro c ery Pty Lt d .

- 주소 : 115-117 Clissold Pde., Camp s ie, NSW 2194

- 전화 : 61-2-9787 3280

- 팩스 : 61-2-9789 2032

- 담당자 : 김홍기 사장

2) 유통되는단감의사진

조사 시점에는 단감 철이 지나서 현지 시장과 과일 가게, 식품점 등

에 유통되고 있는 단감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어서 매장 사진이 없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4 호주 단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F u y u종 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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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싱가폴로 수출될 단감 사진 (Fuyu 종)

그림 6 Astringent 단감의 일종인 Flat Seedless 

(New South Wales주 일부 농장에서 재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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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stringent 단감의 일종인 Hachiya 단감

(다른 품종에 비해 많은 관리가 필요함)

그림 8  보호용 그물을 설치해 놓은 단감 농장 ( 6년생 F u y u종 나무들임)



9.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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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호주의 단감 시장은 그 수요가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등

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척 작은 것으로 파악되며, 그 결과 호주에

서 생산되는 단감의 양도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하지만 80% 이상이 싱가

폴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년부터 한국산 단감에 대한 기존의 엄격했던 규제가 풀렸지만 조

사 결과 이는 한국 단감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이스라엘 단감에도 마찬

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수입단감은 거의 전량 뉴질랜드

로부터만 수입되어 기존의 수입업자들도 뉴질랜드산 단감에 무척 익숙

해져 있어, 비록 수입 규제가 풀렸다고 하더라도 한국 단감의 수입에

큰 관심을 보이는 업자들을 찾기가 당장은 무척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조사 중에 접촉했던 업체들 중에 호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

감 수입업체인A nt ic o가 한국산 단감 수입에 아주 큰 관심을 보였고,

또 한국 신고배를 수입한 경험이 있어 한국 과일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BGP 역시 한국 단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상

기 2개 업체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언급된 업체들을 접촉하면 좋은 결

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현재 호주에서의 단감 수요가 특정 아시아 출신 인구에 한정되

어 있어 그 규모가 무척 작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이민자의 증가로 단

감의 수요 역시 점차적으로 늘 것이기 때문에 단감 시장규모 역시 점진



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시에 Per s i m mon Industry Associat ion과 같은 호주의 단감 관

련 협회들이 호주 국내 단감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며

그에 따라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호주 내수 시장도 기본적인 틀을 갖추어 나갈 것

이다.

따라서 한국의 단감 재배 및 수출업자들은 상기와 같은 사실들을 염

두에 두고, 지금 당장 어떤 큰 결과를 얻는 것 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접

근 방법으로 호주 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

고 있다.

또 아시아 제품으로는 일본산 단감이 이미 주요 생산국으로서 그리

고 동시에 주요 소비국으로서의 인지도를 높여 가고 있기 때문에, 한

국 업체로서는 일본 단감과의 경쟁에 대비한 대책 역시 시급한 것으로

파악됨. 물론 수입 단감은 뉴질랜드산 단감이 호주 시장을 장악하고 있

기는 하지만, 아시아산 단감으로서의 새로운 카테고리가 형성될 것을

예상한다면 이미 호주 시장에 진출한 일본산 단감과의 경쟁이 더욱 시

급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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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 0 0 4 - 8호
-한국산 감 생과실의대호주 수출검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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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요약]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 0 0 4 - 8호

식물방역법 제1 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 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한국산 감 생과실의 대호주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 0 0 4년 8월 1 7일

국립식물검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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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감 생과실의대호주수출검역요령

1. 제정사유

호주의 수입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산 감을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 식

물검역 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호주 수출 감 전문생산단지 요건 및 지정 절차

○ 재배지검사 신청 및 검사 절차

○ 과실검사 신청 및 검사 절차

○ 증명서 발급 절차 등

3. 고시전문

관보게재 및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 ht tp : / / w w w . np q s . go . k r )

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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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전문]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 0 0 4 - 8호

식물방역법 제1 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 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한국산 감 생과실의 대호주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 0 0 4년 8월 1 7일

국립식물검역소장

한국산감 생과실의대호주수출검역요령

1. 목적

이 요령은 호주의 수입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산 감( D io spy ros ka k i )

을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 식물검역 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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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대상

호주로 수출되는 모든 감( D io spy ros kaki) 생과실(이하“대호주 수

출용 감”이라 한다) .

3. 전문생산단지지정및 수출과수원, 선과장의등록

대호주 수출용 감은 지정된 전문 생산단지(이하“전문 생산단지”라

한다)내의 국립식물검역소에 등록된 과수원 및 선과장에서 생산·포장

되어야 한다.

가. 전문 생산단지의 요건

(1) 전문 생산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원예농협, 영

농조합 등의 생산자 조직이 결성?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2) 참여 과수원은 총면적이 30ha 이상이어야 하며, 효율적인 병해

충 방제 및 관리를 위하여 가급적 집단화되어 있어야 한다.

(3) 과수원 내외에 관리되고 있지 않은 재래식 화장실, 축사, 퇴비장

등의 병해충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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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 생산단지는 읍·면·동 단위의 동일지역 내에 1개 단지를 지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전문 생산단지에는 다음 요건에 적합한 선과장이 구비되어 있어

야 한다.

(가) 1일 선과능력이 1 0톤 이상이어야 한다.

(나) 선과라인 중 이병과 제거 및 검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선과 및 검사에 적절한 조명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라) 과실에 남아 있는 해충을 불어내기 위한 에어컴퓨레샤( 6개

이상) 및 불어낸 해충을 한데 모아서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

설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마) 검사결과 합격한 과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온창고

등의 저장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전문 생산단지의 지정 및 취소

(1) 지정 신청

대호주 수출용 감 전문 생산단지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는 상기“3 .가”항의 요건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연도의 3월말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대호주 수출용 감 전문생산단지 지정을 신청한다. 

(2) 현지확인 및 지정

(가) 상기 지정 신청을 받은 농림부장관은 농림부, 국립식물검역

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

여 현지확인을 실시한다.

(나) 동 현지확인 시에는 전문 생산단지 요건 부합여부, 과수원

관리상태 및 수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호주 감

전문생산단지 및 참여과수원의 지정 여부를 결정,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다) 국립식물검역소장은 승인된 전문 생산단지 내의 수출과수원

과 재배자, 선과장을 등록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수출이 시

작되기 전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목록을 호주검역

검사소(이하 AQ I S라 한다)에 제공한다. 

(3) 지정 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대 호주 수출용 감 전문 생산단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2년간 대호주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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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정되지 않은 과수원산 감을 대호주 수출용으로 출하한 경우

4. 감꼭지나방에대한관리방안

모든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는 감꼭지나방에 대하여 아래의 관리방

안 중 한 가지가 이행되어야 한다.

가. 감꼭지나방에 대한 과수원 관리, 육안검사 및 방제활동

(1) 전문 생산단지의 대표자 및 재배자는 감꼭지나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과수원관리프로그램에 따라 수출과수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가) 수출과수원에서 착과기 이후 매주 과실검사를 실시하여 감

꼭지나방의 발생상황을 연중 모니터링

(나) 감꼭지나방의 방제적기( 6월 상순~중순 및 8월 상순) 및 필

요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화학적 방제 실시

(다) 감꼭지나방 월동기( 1 2월~ 1월)에 나무줄기의 거친 껍질을 벗

겨 소각

(라) 나무의 세력이 약화되어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식밀도, 수형 유지 및 비배관리

(마) 병해충의 이병물 제거 등 재배포장 위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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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지역의 국립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은 수확 전 수출과수원

에 대한 재배지검사를 실시하여, 과수원에 감꼭지나방이 없으며,

과수원에 취해진 관리조치가 효과적이었음이 입증된 과수원에

한해서 당해연도 호주로의 수출을 허용한다.

(3) 수출과수원의 재배자는 재배기간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과수원 관리조치 사항을 기록하여 재배지검사 시 식물방역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립식물검역소장은 AQ I S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과수원관리프로

그램 및 감꼭지나방에 대한 점검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재배지검사, 수출검사 또는 도착지검사에서 감꼭지나방이 발견

될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또는 소독처리가 실시되어야

한다. 

나. 감꼭지나방에 대한 MB 훈증

(1) 감꼭지나방에 대한 M B훈증은 국립식물검역소에 신고되어 있고,

AQ I S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출입식물방제업체에

서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제업체는 국립식물검역소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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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 0 0 4 - 8호 ｜ 6 9

정한 기준에 따라 MB 훈증이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훈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립식물검역소장은 AQ I S

의 요청이 있는 경우 훈증시험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2) MB 훈증은 과육온도 1 5℃의 대기압 상태에서 4 8 g /㎥으로 2시

간동안 실시되어야 하며, 용적률은 훈증상 용적의 5 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훈증이 이루어지는 동안 M B의 농도가 4 8 g /㎥으로

유지되는 지 확인되어야 하며, 훈증 중 MB 농도가 4 8 g /㎥이하

로 떨어진 경우 추가훈증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국

립식물검역소 또는 국립식물검역소에 신고되어 있는 방제업체

직원의 감독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3) MB 훈증을 실시하는 방제업체는 각각의 훈증처리에 대하여 관

련된 모든 자료(훈증된 파렛트의 종류와 수, 처리일자 및 시간,

각 파렛트의 온도, 약량 산출, 훈증상의 용적, 소독된 과실의 부

피)를 기록하여야 한다.

(4) 소독처리된 과실은 소독처리되지 않은 과실과 구분하여 격리 보

관되어야 한다.



5. 잿빛무늬병에대한재배지검사및 과수원위생조치

등록된 모든 수출과수원에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잿빛무늬병에 대

한 위생조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가. 국립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은 관할 지역 내 모든 수출과수원에

대하여 잿빛무늬병의 검출/감시를 위한 재배지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수출과수원 및 지정된 전문 생산단지 안/밖에서 선정된 비수출과수원

각 1개소에 대하여 별표의 호주측 우려병해충 발생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국립식물검역소장은 AQ I S와 합의한 양식에 따라 잿빛무늬병에

대한 재배지검사 결과를 AQ I S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전문 생산단지에서 잿빛무늬병이 검출된 경우, 당해 전문 생산단

지에서 생산된 과실은 호주로 수출될 수 없다. 국립식물검역소는

수출과수원에서의 잿빛무늬병의 검출사실 및 이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AQ I S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수출과수원의 재배자는 잿빛무늬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배포장 위생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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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립식물검역소는 잿빛무늬병의 발생상황이 변하거나 발생을 야

기할 수 있는 이상기후가 발생할 경우 이를 AQ I S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재배지검사

“제 4 .가. ( 2 )항”및“제 5 .가항”의 재배지검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재배지검사 신청

(1) 대호주 수출용 감 전문 생산단지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매년 4월말까지 당해 지역 관할 국립식물검역소 지?출장소

장에게 재배지검사를 신청한다. 단, 당해년도 신규 전문 생산단

지는 상기“3 .나”항의 대호주 감 전문 생산단지 지정 신청으로 재

배지검사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2) 상기 재배지검사 신청 시 참여 과수원은 매년 승인된 면적의 2 0 %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20%를 초과하여

신청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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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배지검사 실시

상기“가”항의 재배지검사 신청을 받은 관할 국립식물검역소 지·출

장소장은 식물방역관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재배지검사를 실시하도

록 조치한다. 단, 당해년도 신규 참여 과수원에 대하여는 재배지검사

신청 접수 후 2 0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적합 여부를 신청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별 검사시기는 당해연도의 병해충 발생상황

및 여건에 따라 적의 조정할 수 있다.

(1) 재배지검사는 수확 전 2 0일 이내에 1회 실시한다.

(2) 재배지검사 대상 및 방법

(가) 상기 전문 생산단지,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이“3 .가”항의 요

건에 부합한지 여부 및 관리상태를 확인한다. 

(나) 병해충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기준에 의하여 검

사대상 나무를 선정하고, 잎, 과실 등을 검사한다.

○ 과수원 면적 1 . 5 h a미만 : 10그루

(과수원 4개 모서리에서 2그루씩 총 8그루+중앙부 2그루)

○ 과수원 면적 1 . 5 h a이상 : 20그루

(과수원 4개 모서리에서 4그루씩총 1 6그루+중앙부 4그루)

(다) 재배기간 중 과수원관리프로그램에 따라 과수원이 관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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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재배자가 작성한 과수원관리상황표를

점검한다.

다. 재배지검사 결과 조치

(1) 상기“3 .가”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관리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과수원이나 선과장은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당해

연도 수출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감꼭지나방이 발견된 경우 과수원 또는 잿빛무늬병이 발견된 전

문생산단지는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한다. 수출에서 제외된 과

수원 또는 전문생산단지가 이듬해에 다시 수출에 참여하기 위해

서는 발견된 병해충을 박멸시켜야 한다.

(3) 기타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가에서 적절히 방제 하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과수원관리프로그램이 적절히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

우, 해당 과수원은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한다.

(5) 관할 국립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은 재배지검사 결과를 재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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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국립식물검역소장은 AQ I S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선과장에 대한 점

검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7. 깍지벌레등의제거

선과장에서는 에어컴프레셔 등을 사용하여 과실의 표면 및 꽃받침

밑에 있는 깍지벌레류 및 총채벌레를 제거하여야 한다. 

8. 선과, 포장및 표지

가. 선과 전 선과장에서는 깍지벌레류를 제거하기 위한 청소작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나. 호주 수출용 단감의 포장상자는 잡초종자와 잔재물을 포함한 식

물성 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잔재물이란 흙, 감의 꽃받침

을 제외한 잔가지, 잎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말한다.

다. 검사 및 소독처리된 과실은 새 상자에 포장되어야 한다. 포장재

는 비식물성 또는 가공된 식물성이어야 한다. 짚과 같이 가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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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식물성 포장재는 허용되지 않으며, 단감의 포장에 사용

되는 모든 목재는 AQ I S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라. 모든 상자에는 필요시 역추적할 수 있도록 과수원등록번호 및 선

과장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파렛트는 필수적인 수확후 처

리 및 수출검사가 끝난 후에만 결속되어야 한다. 파렛트화된 생

산품은 과실이 생산된 과수원을 역추적 할 수 있도록 과수원 등

록번호가 기재된 파렛트카드를 파렛트 내 일부 또는 각각의 파렛

트에 부착하여야 한다.

9. 수출검사

가. 검사 신청

(1) 대호주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감을 호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

는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관할 국립식물검

역소 지·출장소장에게 수출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동 수출검사 신청 시에는 농가별 출하 계획, 일자별 검사희망량

등의 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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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

(1) 식물방역관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검역병해충, 흙 및 잔재물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되, 특히 살아있는 감꼭지나방, 깍지벌레, 총채벌

레, 잎말이나방 및 나방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2) 검사는 국립식물검역소에 등록되어 점검을 받은 선과장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다. 검사 결과 조치

(1) 검사결과 호주의 검역병해충이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되거나 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물량을 불합격 처리한다.

(2) 식물방역관은 검사 시 발견된 병해충(살아있거나 죽어있는 병해

충, 잔재물)을 검사부에 기록하고, AQ I S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동 수출요건에 대한 재검토 및 적용된 식

물위생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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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식물위생증명

식물방역관은 선적 전 처리 및 검사가 끝나면 각 화물에 대하여 식물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 식물위생증명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가. 부기사항

“T he per s i m mons in this con s i g n ment have been pro duc e d

in Korea in ac c orda nce with the con d it ions governing ent r y

of fre sh per s i m mon fr u it to Au s t ra l ia and insp e cted and

found to be free of qua ra nt i ne pests”(동 화물의 감은 호주의 수

입요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사결과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나. Distinguishing ma rks

필요시 과실이 생산된 과수원을 역추적 할 수 있도록 과수원 등록번

호, 선과장 등록번호, 화물당 포장수,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를 가능한

경우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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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이란 한 장의 식물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 한 화물로 도착한

감의 양을 말한다. 모든 화물은 수출 도시/항구에서 호주의 지정된 항

구/도시로 직접 수송되어야 한다.

다. 소독처리

감꼭지나방 제거를 위해 훈증 소독한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T he fr u it in this con s i g n ment has been fu m i g ated wit h

met hyl brom ide for disinfe s t at ion of Stat h mop o da

ma s i n i s s a ( p er s i m mon fr u it mot h ) .”(동 화물의 과실은 감꼭지나방

을 제거하기 위해 M B훈증되었음)

또한, MB훈증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이물질 제거방법을 기

재한다.

“T he fr u it in this con s i g n ment has been cle a ned using

〔sp e c i fy pro c e du re〕.”(동 화물의 과실은〔 〕방법을 사용하여 이물질

이 제거 되었음)

11. 저장및 이동

가. 포장재 및 포장된 과실은 포장과정 및 포장 후, 저장 중 및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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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예: 선과장에서 저온창고, 검사장소 또는 수출장소로 이동) 병

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나. 호주로의 수출을 위해 검사 후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한 감을 보

관할 경우, 다른 국가 수출용 과실과 섞이지 않도록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1) 호주수출용 감을 별도의 저장시설에 격리저장

(2) 파렛트에 망을 씌우거나 수축포장( shrink wrapp i n g )

(3) 밀폐된 포장상자를 사용하여 선박용 컨테이너에 적재할 때까

지 저온창고에 보관

다. 보관하지 않고 직접 수출항으로 수송할 경우, 포장된 과실을 선

과장에서 선박용 컨테이너에 직접 적재하여 봉인하고, 호주에 도

착할 때까지 개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화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화물이 호주의 검역장소에 도착할 때까

지 유지되어야 한다.

12. 수입검사

가. 모든 화물은 호주에 도착하여 AQ I S의 수입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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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착 시 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당해 화물

은 소독처리(발견된 병해충에 적절한 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또

는 폐기·반송조치 된다. 

다. 도착지검사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될 경우, AQ I S는 동 수출프

로그램을 중단하고 한국의 감 관리시스템에 대하여 확인할 권한

을 갖는다. 동 프로그램은 AQ I S에서 적절한 시정조치가 취해진

것을 확인한 후에 재개된다.

라. 동 요건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병해충이 한국산 감

에서 발견된 경우, AQ I S는 동 병해충에 대한 검역적 위험상태를

결정하여 필요한 식물위생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

다. 이전의 검토에서 고려되지 않은 검역병해충이 살아있는 상태

로 발견될 경우, 기존의 조치로 충분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동

안 AQ I S는 한국산 감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13. 정책의재검토

AQ I S는 교역이 상당히 이루어진 후 또는 한국의 식물위생상태에 변

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존의 정책을 재검토할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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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

른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한국산감에관련된호주의검역병해충

1. Adris tyra n nus amu rensis Staud i n g er 

으름밤나방

2. C eroplastes flor idensis Com s t o ck 

밀깍지벌레과 일종

3. Graphol ita mole s t a ( Bu sck) 

복숭아순나방

4. Ha lyomor pha halys Stal 

썩덩나무노린재

5. L agopt era juno ( D a l man) 

무궁화밤나방

6. L ep ido s aphes conch i for m i s ( Gmelin) 

배나무굴깍지벌레

7. L opholeuc apsis jap on ic a ( C o cker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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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나무흰깍지벌레

8. Ne z a ra ant en nata Scott 

풀색노린재

9. Pa rlat or ia pergandii Com s t o ck 

동글점깍지벌레

10. P henac o c cus perg a n dei Cockerell 

큰솜깍지벌레붙이

11. P la no c o c cus krau n h iae ( Kuwa na) 

온실가루깍지벌레

12. Pont icu lot h r ips dio spy rosi Haga & Okaj i ma 

총채벌레 일종

13. Ps eudaon id ia duplex (Cockerell) 

조개깍지벌레

14. Ps eudau lac a spis pent agona ( Ta rg ion i - To z z etti) 

뽕나무깍지벌레

15. S t at h mop o da masinissa Mey r ick 

감꼭지나방

16. Tenu ip a lpus zhizhila shv i l iae (Reck) 

감나무애응애

17. Mon i l i n ia fr uct i g ena Honey 

잿빛무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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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대호주수출용감 전문생산단지지정
(재배지검사) 신청서

Ⅰ. 전문 생산단지 현황

1. 단지명 : 

2. 소재지 주소 : (전화번호)

3. 규모 :

○최근 3개년 수출실적

Ⅱ. 선과장

1.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2. 소유구분 :  

3. 면적 :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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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생산자
조직명

대표자
참여

농가수
품종별재배면적( h a )

계 기타

품종별예상생산량(톤) 품종별수출계획량(톤) 
계 기타 계 기타

구분
연도 년 년 년

수출물량(톤)

수출금액(백만원)

주수출국



4. 1일 선과능력 :         톤

5. 주요시설 및 장비 : 선과라인 조, 지게차 대 등

Ⅲ. 저온저장고

1.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2. 소유구분 :

3. 면적 :     동 평(   구획 또는 칸)    

4. 보관능력 :        톤

5. 온도조절 가능 범위 :      

위와 같이 대호주 수출용 감 전문생산단지 지정을(재배지 검사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 시장(군수)             (인)

붙임 1. 참여 농가별 내역 1부.

2. 단지 지도(축척 5만분의 1 정도의 단지 전체 행정구역 지도

상에 참여 과수원 번호 및 선과장 표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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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수출과수원관리상황표

□ 과수원 등록번호:

□ 재배자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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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관 리 내 용 비 고



※ 유의사항

○ 과수원별로 구분 기록

○ 일자별로 과수원 관리내역을 상세하게 기록

- 작업내용, 병해충 발생상황 및 방제내용(농약명 반드시 기록) 등

- 착과기 이후에는 매주 과실검사 결과 감꼭지나방의 발견 여부

기록

○ 비고란에는 조치내역이나 기타 참고할 사항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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